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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남양주시장

 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
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 

2. 제안설명 요지

 가. 제안이유

  〇 「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에 신규 설치되는 다산노인

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하고자 함. 

 나. 주요내용

  〇 (제2조 2항)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 기재

    - 명칭 :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

    - 위치 :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11

   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  〇 본 안건은 신규 설치된 다산노인복지관을「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·

운영 조례」별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

점은 없어 보임.



4. 질의·답변요지 : 

❍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 음

6. 심사결과 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 음


